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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   신  수신처 참조

참    조  

제    목  의료광고사전심의 관련 회원 교육·홍보자료 배포 및 활용방안 안내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｢의료법｣ 제57조 및 제57조의 2에 

의거하여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율심의기구입니다.

3. 최근 의료광고를 통해 의료기관의 홍보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할 

뿐만 아니라 인터넷매체,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한 광고 등 광고의 

매체와 형식이 다양해지고, 의료광고와 관련된 의료환경 및 법령·제도가 변화함에 따

라 회원들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인식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.

4. 이에 우리협회는 의료광고사전심의 관련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다음과 같

이 배포하고 활용방안을 안내하오니, 회원들이 올바르고 적법한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

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 및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 - 다음 -

가. 홍보자료 주요내용

- 주요 심의기준 및 심의신청 절차

- 블로그, SNS 등을 이용한 광고 가이드라인 

- 놓치기 쉬운 의료법 위반 사례 (유효기간 도과 등)

- 다빈도 수정 요청 사례 



나. 홍보자료 활용방안

- 각 기관의 행사(총회, 연수교육 등) 진행 현장에 리플렛 출력물 비치(요청 

양식 참조)

- 자료집 등 각 기관의 출력물에 홍보자료 삽입(리플렛 ai 파일 – 붙임자료 참

조)

- 의료광고 사전심의 가이드라인 PPT 파일 활용(요청 시 제공) 및 의료광고 

사전심의 질의응답 부스 설치 지원 등

다. 홍보자료 요청방법

- 요청 양식

기관명 행사명 행사일정 요청자료 수량 수령 주소
담당자 

연락처

- 회신처 : adkma@naver.com

※붙임 : 리플렛 시안 pdf, ai 파일 각 1부.  끝.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(각과 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병원의사

협의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 

 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